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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결

사       건 2012나57455  작권사용료

원고, 항소인 ☆☆☆ ( 명: ★★★)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자 이사 ○○○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

1심 결 울 앙지 법원 2008. 6. 26. 고 2006가합106755 결

송 결 울고등법원 2009. 12. 10. 고 2008나66254 결 

 송  결 법원 2012. 7. 12. 고 2010다1272 결

변  종 결 2012. 12. 12.

 결  고 2013. 1. 16.

주 문

1. 1심 결  취소한다. 

2. 당심에  추가  주  청구에 라, 피고는 원고에게 268,171,481원과 이에 하

여 2006. 10. 29.부  2013. 1. 16. 지 연 5%,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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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 에 한 원  지 하라. 

3. 당심에  추가  원고  나 지 주  청구   청구를 각한다.

4. 소송 용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2항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470,721원과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20%  에 한 원  지 하라(이  1항에  보는  같이 청구

 일부취하  변경이 있었다). 

항소취지

1심 결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8,470,721원과 이에 하여 2006. 9. 2.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지 연 5%,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20%  각 

에 한 원  지 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  원고  피고 사이에 체결  작권신탁 리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법 상 원인 없이 원고  악 작  사용자들 부  사용료를 지 았다는 이

 2003. 1. 1.부  2006. 8. 31. 지 간에 한 부당이득   구하 나 

송  1심에  원고 소 결이 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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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송  당심에 , 청구 상 간  2003. 4. 1.부  2006. 8. 

31. 지  이고, 신탁계약이 해지 지 않고 존속함   한 사용료 분  청구를 

 추가하며, 주  청구인 부당이득  청구  택  피고가 원고  

작권 행사를 해하  이  한 불법행  인한 손해 상  청구하 다. 이에 

하여 송  당심  주  청구인  부당이득  청구를 각하고 주 ․ 택

 추가  불법행  인한 손해 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 다. 

   송  당심 결에 한 피고  상고에 하여, 법원  송  당심 결에  

일부 인용한 불법행  인한 손해 상청구 부분  하면 , 동시에 그  택  

청구 계에 있는 부당이득  청구 부분   청구  계에 있는 신탁 계에 

한 사용료 분  청구 부분도 함께 하여 이 법원에 송하 다. 

   원고는 송 후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  인한 손해 상청구 부분  취하하고, 청

구 상 간  2003. 4. 1.부  2012. 11. 30. 지  늘리면 , 주  신탁 계에 

한 사용료 분 를 청구하고,  악 작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하는 것  병합 태를 변경하 므 , 결국, 송 후 당심  심 범 는 당심에

 주  추가  신탁 계에 한 사용료 분  청구 부분과  청구  

존  1심에  청구(2003. 4. 1.부  2006. 8. 31. 지; 단 그  일부가 송 후 당

심에 이르러 취하 었다)  추가(2006. 9. 1.부  2012. 11. 30. 지)  작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한 다. 

2. 기초사실

   가. 저 신탁 리계약 및 원고  저 산 에 대한 피고  리

   원고는 명 ‘★★★’  알 진 인 가 , 1992. 5. 15. 악 작권 신탁 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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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리법인인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  계약 간  신탁재산  피고에게 이 하고, 피고는 그 작  이용

허락 타 그 작재산권 등  리하고 이  인하여 얻어진 작 사용료 등  분

하  하며, 계약 간  계약체결일 부  5  하 , 상  이 가 없는 한 10  

단  그 간이 자동 연장 도  하여 작권 신탁 리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

약’이라 한다)  체결하 고,  계약  계약체결일 부  5  후인 1997. 5. 15. 신탁

리계약 약 에 하여 자동  연장 었다. 

    신탁계약 간 인 2001. 7.경 소외 ◎◎◎( 명: ◇◇◇)과 주식회사 ◆◆◆◆ 

등이 원고  동  없이 원고가 창작한 ‘□□□ □□□□'이라는 목  악 작 (이

하 ‘이 사건 작 ’이라 한다)  가사  , 자  일부를 변경하여 ‘□□□’이라

는 노래를 만들고 이를 한 과 뮤직  등  작ㆍ 하자, 원고는 피고

에게  ◎◎◎ 등에게 이 사건 작  사용허락  하여 주지 말 것과  □□□ 노

래  송 지 등 법  조 를 취해  것  차 요청하 나, 피고는 뚜 한 법  

조 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  동 가 없었 에도 2001. 7. 16.경  ◎◎◎ 등에게 원

고  작인격권  침해하여 는 아니 다는 조건  붙여 이 사건 작  사용  

허락하여 주었고 그 부  침해 작  경우에 한 사용료를 지 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작 에 하여 작권침해 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하 고, 

피고에 하여 2002. 1. 22. 내용증명  ‘피고가 작권신탁 리에 른  를 

다하지 못하 고 당사자 사이  신뢰 계가 깨어짐 써 신탁계약  존속시키  어

운 객 인 사 가 생하 다는 이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한다’는 사를 

시하 며, 그  그 사 시가 피고에게 도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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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가 존  신탁 리계약 약 (갑 8 증)  신탁 간 자동연장( 3조) 

 탁자  동  없는 해지 지조항( 18조 2항)  들어 신탁계약 해지  효  다

자, 2002. 2. 6.과 같  해 3월 4일  같  해 5월 7일 각 신탁계약 해지  사

시를 하 고,  각 사 시는 각 그  피고에게 도달하 다. 

   나. 원고  피고에 한 작권침해 지 가처분신청 및 그 결과 

   원고는 피고를 상  울지 법원 2003카합622  신탁 리 지가처분  신청

하여 2003. 4. 1.  법원  “원고가 피고를 한 보증  5,000만 원  공탁하거나 

 액  보험 액  하는 지 보증 탁계약 체결 를 출하는 것  조건  

피고는 원고  악 작  사용료를 징 하여 는 아니 고, 피고는 회원 명부  

피고  인  페이지에 원고  이름과 원고  악 작  하거나 게재하여

는 아니 며, 공연 송․ 송․ 상 작 에  녹 ․각종  녹 ․출   

여  범 에  원고  악 작  리하여 는 아니 다”는 가처분결 (이

하 ‘이 사건 가처분결 ’이라 한다)  하 고,  결  2003. 4. 4.경 피고에게 고지

었다.

   이 사건 가처분결 에 하여 피고  이 신청에 른 울지 법원 2003카합1121 

가처분이  신청사건에 ,  법원  2003. 5. 23. 이 사건 가처분결  인가하는 

결  하 고  결  그  그  었다. 

   다. 피고  악 작물 사용자들 사  작물사용계약 

    (1)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의 개요

    피고는 원고  악 작  신탁 아 리하면  한국 송공사, 주식회사 

송, 주식회사 에스 에스(이하 ‘각 지상 송사’라 한다),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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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미 어래보러토리, 주식회사 미 어이  등

(이하 각 지상 송사를 포함하여  같  악 작  사용업체들  통틀어 ‘ 악

작  사용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리하는 악 작 (이하 ‘ 리 작 ’이

라 한다)  송 는 송 등  법  사용할  있도  허락하고 그 가  사용

료를 지  하는 내용  작 사용계약  체결하 다. 

    (2) 관리저작물의 특정

    피고는 악 작  사용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각 악 작 에 하여 개별

 사용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작재산권  신탁 아 리하고 있는 악

작  체에 하여 포 사용계약  체결하고, 피고는 작 사용계약 체결 후 일

간 내에 악 작  사용자들에게 작권 탁자 명단과 리 작  목  통보하

며, 차후 신규  계약한 탁자명  리 작  목 에 해 는 해당 분 분  다

분  첫째 달 말일 지 작 하여 악 작  사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저작물사용료의 결정 방식

    피고가 악 작  사용자들 부  지 는 작 사용료는 사용  악 작  

나 그 사용횟 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 랭킷(blanket) 방식’에 하여 

악 작  사용자들  입 는 매출액에 일 한  사용료 과 조 계  등  곱

하여 산출한 액  피고  리 작  일체  사용에 한 작 사용료  지 고, 

계약 간  리 작 이 추가 라도 그에 한 사용료를 추가  지 지 아니하

며, 리 작   일부에 한 신탁이 종료 라도 악 작  사용자들이 지 하여

야 할 작 사용료   같  악 작  사용료가 공 지 않는다. 

    (4) 저작물사용료의 분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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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권신탁자들  명단과 신탁  악 작 에 한 보

를 데이 베이스 하여 산  리하고, 데이 베이스에 등 어 있는 악 작

에 하여 자동  사용료분  프 그램에 해 송 횟 , 소요시간, 지역, 실  연

주 여부 등   ‘분배 ’를 산 하고, 악 작  사용자들 부  징 한 

작 사용료를 분 에 라 작권신탁자들에게 안분하여 지 한다. 

   라.  사건 가처분결  후 원고  악 작물 리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계약  개, 리하  하는 계약  

체결하 다. 

    ■■■■  2003. 6. 13.  같  달 23일 종래 피고  사이에 작 사용계약  

체결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  악 작  사용  허락하고 그 가  사용료

를 지  하는 작 사용계약  체결하 다. 

    ■■■■   각 작 사용계약에 라, △△△△ 부  2003. 11. 10. 75,802

원, 2003. 11. 28. 39,673원, 2004. 1. 19. 49,150원, 2004. 2. 23. 91,688원, 2004. 3. 

31. 99,571원  지 는 등  회사들 부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료를 지

았다. 

    주식회사 ▽▽▽▽는 2003. 11.경부  ■■■■에, 2006. 9.경부 는 원고가 그 

악 작  리 등  하여 립한 주식회사 ★★★컴퍼니에 각각 악 작  사용료

를 지 하 는데( 송  당심  주식회사 ▽▽▽▽에 한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가처분결  후 2004. 2.경 지 폰벨소리 송업체  신규 노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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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고  악 작  사용료  약 2,500만 원 도를 지 았다( 송  당심 증

인 ▼▼▼  증언). 

   마.  사건 가처분결  후  사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  고지  직후 원고가 신탁한 악 작 에 하여 

피고 회 내부  데이 베이스에 ‘승인불가’  입 하 는데,  데이 베이스가 악

작  사용자들  시스 과 연동하거나 악 작  사용자들이 이를 조회할 는 없

고, 피고는 악 작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  내용이나 피고가 원고  

악 작 에 한 리  사용료 징 가 지 었다는 사실  통보한 는 없다.

   ■■■■  2004. 2. 12.경 종래 피고  사이에 작 사용계약  체결하  각 지

상 송사에 하여 원고가 피고 회를 탈퇴하여  이상 피고 회  회원이 아니

고 ■■■■이 원고  악 작  리하고 있 므 , 원고를 개, 리하는 ■■■

■과 사이에 작 사용계약  체결할 것  요구하 다. 

   각 지상 송사는 이에 하여 피고에게 하 는데, 피고는 각 지상 송사에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  인하여 피고는 원고  모든 작 에 한 리  

징  분 를 단’한 상태이며, ‘가처분결  임시처분  종 인 것  아니므

, 신탁계약 해지(회원 탈퇴) 는 본안소송  결  결과에 라 결  것이

고, 라  원고는 재 지 피고 회 회원  신분  계속 지’하고 있고, ■■■■

과 같  리․ 개업체는 ‘ 악 작권 신탁 리업체(피고) 는 달리 작 사용료 징

 이를 분  권원이  없 며, 이를 어  경우 작권법 에 해당한다’는 

내용  회신  송하 다. 

   송   같  피고  회신에 라 2004. 4.경 원고가 피고 회  회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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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지하고 있 므  악 작  사용에 가 없다는 답변  들었다면  ■■■

■과  작 사용계약  거 하는 취지  답변  ■■■■에 보냈다.

   악 작  사용자들  피고가 리하지 않는 악 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

당 작권자 부  개별  사용  허락 고 사용료 청구 를 출 아 작권자 

개인에게 사용료를 직  지 하는데, 원고는 2008. 4. 1. 각 지상 송사  사이에 원

고  악 작 에 한 작 사용계약  체결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한 해지 사를 시한 2006. 9. 1.부  작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 하  합 하

 뿐, 이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료에 하여는 합 가 이 진  없다. 

   바. 피고   사건 신탁계약에 한 해지 사표시

   피고는 2006. 9. 1. 원고가 가처분결   후 상당한 간이 지나도  본안소송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한다는 사를 시하 고 이

는 그  원고에게 도달하 다. 

   사. 원고에 한 작물사용료  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 한 작 사용료에 한 분  2000  57,753,216원, 2001

 93,332,161원, 2002  84,382,267원이고(피고는 원고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는 효

이 없다고 다 며  계약이 존속함   원고에게 2002  귀속분 작 사용

료를 지 한 것  보인다), 피고는 2006. 9. 1.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

약 해지 사를 시하면  그  2003. 1. 1.부  이 사건 가처분결  날인 2003. 

3. 31. 지  작 사용료  2,058,382원  지 하 다. 

   한편 그 외에도 피고는 작 사용료에 한 분  원고에게, 2006. 12.경 

4,110,837원, 2007. 1.경 2,350,834원, 2007. 5.경 2,501,886원, 2007. 7.경 2,405,9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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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경 12,359원, 2007. 12.경 57,346원  각각 지 하 다(다만  원이 원고  

악 작 에 한 2003. 4. 1. 이후  사용료 명목  지 한 것이라고 인 할 증거

는 없다). 

   아. 원고  악 작물 사용실태

   원고  악 작  각 지상 송사  라 , 캐이 채  등에  2003. 4. 1.부

 2003. 12. 31. 지  1,418회, 2004 에  5,523회, 2005 에  2,931회 송  

것  모니 링 었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 내지 12, 17, 18 증,  3, 4, 7, 8, 

9 증(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각 재, 1심 증인 ◁◁

◁, ◀◀◀, 송  당심 증인 ▼▼▼  각 증언, 1심 법원  주식회사 △△△△, 한

국 송공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 에스, 주식회사 송에 한 각 

사실조회결과, 송  당심  주식회사 ▽▽▽▽(변경  상 : 주식회사 ▷▷▷▷)에 

한 사실조회결과, 변  체  취지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아래  같이 주장하면 , 2003. 4. 1.부  송 후 당심 변 종결 직 인 

2012. 11. 30. 지 간에 하여, 원고가 하지 못한 작 사용료 내지 같  액  

상당  부당이득  468,470,721원(2006. 8. 31. 지는 2000 부  2002 지 3 간 

원고가 피고 부  한 작 사용료 분  액  1  단  산 평균한 

78,489,214원   산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노래방, 각종 주 , 무도장’ 부

분에 해당하는 분  1  단  산 평균한 41,887,968원   산 한 액

 합산액)과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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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연손해  지  구한다.

   가. 주  청 원인 - 신탁 계에 한 작물사용료/분배  청  - 

   원고  2002. 1. 22.자 해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 었다고 하 라도, 피고에

게 신탁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  지는 법

신탁에 하여 피고는 이를 리할 가 있 므 , 피고는 그 간  생한 신탁

이익에 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  신탁계약에 라 이를 원고

에게 지 할 가 있다. 

   피고가 계약 간  리 작   일부에 한 신탁종료가 악 작  사용료에 

향  미 지 아니하는 이른  ‘ 랭킷 방식’  사용료를 징 , 분 하 다고 하

라도, 그러한 사 만  피고  분  지 가 면   없 므 , 피고는 법

신탁  탁자  원고에게 지 할 분  산 하여, 2003. 4. 1.부  2006. 8. 31.

지는 공연권, 송권  송권 입 체에 하여, 2006. 9. 1.부  2012. 11. 30.

지는 공연권(노래 , 각종 주   도장)  입에 하여 이를 지 할 가 

있다.

   나.  청 원인 - 작물사용료 상당  부당 득반환 청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  해지 사 시  해지 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

처분결 에 하여 원고  악 작 에 한 리나 사용료 징 가 지 었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 런 법 상 원인 없이 계속하여 악 작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원고  악 작 에 한 탁자라고 고지하고 원고  악 작  리하면  그에 

한 사용료 상당액  징 하 에도 이 사건 가처분결 이 내 진 2003. 4. 1. 이후 

작 사용료를 원고에게  분 하지 아니한 채 그 사용료 상당  보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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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들에게 지 하 므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2003. 4. 1.부  2012. 

11. 30. 지 사이에 원고  악 작 과 하여 사용자들 부  징 한 사용료 상

당액  할 가 있다

4. 전제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 

   가.  사건 신탁계약  해지 여부

    (1) 저작권신탁계약의 해지 가부

    갑 8 증  재에 하면, 원고  피고 사이   신탁계약약  신탁계

약  간  계약 체결일 부  5  하고 상  이 가 없는 한 10  단  그 

간이 자동 연장 고( 3조), 탁자는 탁자  동  없이 신탁계약  해지할  없도

( 18조 2항) 규 하고 있는 사실  인 할  있는 , 이 사건 신탁계약  첫 계약

체결일 부  5 이 경과한 1997. 5. 15. 그 간이 2007. 5. 15. 지  자동  연장

었다 할 것이다(피고가 2002. 1. 14. 자동연장 간  5  단축하는 내용  약

 변경하 다고 하 라도, 이미 그 에 10  연장  계약 간이 5  단축

는 것  아니다).

    구 「약  규 에 한 법 」(2010. 3. 22. 법  10169  개   

것, 이하 ‘구 약 규 법’이라 한다) 6조 1항  “신 실  원 에 하여 공  

잃  약 조항  효이다”라고 규 하고, 9조는 “계약  해 ·해지에 하여 하고 

있는 약  내용  다  각  1에 해당 는 내용  하고 있는 조항  이를 

효  한다”면  그 1 에 ‘법  규 에 한 고객  해 권 는 해지권  하

거나 그 행사를 한하는 조항’  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  

10924  부개   것, 이하 같다) 56조는 “ 탁자가 신탁이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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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 하는 신탁  탁자 는 그 상속인이 언 든지 해지할  있다”라고 규 하고 

있다. 라  탁자가 신탁이익  부를 향 하는 신탁에  탁자에게 인 는 해

지권  상당한 이  없이 하는 약  조항  공평  에  보아 고객에게 부당

하게 불리하고 신 실  원 에 하여 공  잃  것  효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데 앞  본 증거에 하면, 원고가 1992. 5. 15. 작권 신탁 리업체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원고는 재 소 하고 있는 작권  장차 취

득하게 는 작권  계약 간  신탁재산  피고에게 리를 이 하고, 피고는 

원고를 하여 작권  리하고 이  인하여 얻어진 작 사용료 등  원고에게 분

한다”는 등  내용 ,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약 에 하여 체결하 는데, 

그 약  18조 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탁자는 탁자  동  없이 

신탁계약  해 할  없다”라고 어 있는 사실이 인 는 , 이 사건 조항에  해

지 요건  욱 가 하는 이 는 작권 신탁 리업체인 피고  우월 , 독  지

를 보장  한 것  보일 뿐 달리 ‘상당한 이 ’를 견하  어 다. 

    결국, 이 사건 조항  탁자가 신탁이익  부를 향 하는 이른  ‘자 신탁’에

 공평  에  보아 탁자가 보 하는 해지  자 를 상당한 이  없이 한하

고 일  작권 신탁 리업체인 피고에게만 리하게 한 약  조항 , 구 

약 규 법 6조 1항 소  ‘신 실  원 에 하여 공  잃  약 조항’에 해

당하여 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주장에 하 라도 1999. 1. 20. 이 사건 조항  “ 탁자는 탁자

가 작권신탁 리에 른  를 다하지 못하거나 탁자  개인 인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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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하여  이상 계약 계를 지할  없  경우 본 계약  해지할  있다”

( 18조 3항)라는 내용  변경하는 약 (이하 ‘변경  약 ’이라 한다)  주 청  

허가를 얻어 공고함 써 그 효 이 생하 다는 것이므 , 이에 하 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  해지에 하여는 변경  약  18조 3항이 용 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그런데 앞  본  같이 ◎◎◎ 등이 원고  동  없이 원고  이 사건 작  

 일부를 변경하여 ’□□□‘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를 한 과 뮤직  등

 작․ 한 것에 하여, 원고가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  신탁

 피고에게 그에 한 사용  허락하지 말고 ◎◎◎ 등에 하여 송 지 등 법  

조 를 취할 것  차 에 걸쳐 요청하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 등에 하

여 법  조 를 게 리하고, 히  원고  명 한 사에 하여 ◎◎◎ 등에게 이 

사건 작 에 한 사용  허락한 행 는 작권신탁 리에 른  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  피고 사이  신뢰 계가 깨어  회복  어

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 이는 부득이한 사  인하여  이상 계약 계를 지

할  없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 이러한 사 를 이  하는 원고  2002. 

1. 22.자 해지통보에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법하게 해지 었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환송판결  기속력에 따른  사건 신탁계약 해지 후  법률 계

    (1) 전제되는 법리

    피고가 하는 신탁 리업  작권법에 근거하는 것 , 그 법  질  신

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 구 신탁법 59조는 “ 56조 는 57조  규 에 하

여 신탁이 해지  에는 신탁재산  익자에게 귀속한다”라고 규 하고, 6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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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종료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 할 지는 신탁  존속하

는 것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익자  간주한다”라고 규 하고, 

63조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탁자는 신탁사  종  계산  하여 익자  

승인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50조 2항  규  용한다”고 규 하고 있 므

, 신탁행  달리 하 다는 등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탁자  해지통보 등

 신탁이 종료하 라도 탁자가 신탁재산  귀속권리자인 익자나 탁자 등에게 

작재산권 등 신탁재산  이 할 를 부담하게  뿐 신탁재산이 익자나 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 거나 승계 는 것  아니고, 신탁재산  이 할 지는 탁자

는 신탁사  종결과 종  계산  목  하는 귀속권리자를 한 법 신탁  

탁자  그  같  목  범  내에  신탁재산  계속 리할 권한과 를 부담하

며, 귀속권리자는 신탁 익권  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한 권리를 보 하

게  뿐이다.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종료 시  탁자  청산 에 하여 아 런 규 이 

없 므 , 신탁행  달리 하 거나 해당 신탁  취지 등에 하여 달리 볼  없

는 한 탁자는 청산 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 탁자가 신탁재산에 하

여 체결한 계약에 하여 아직 이행  료하지 아니한 에는 그 계약  귀속권

리자에게 인 시킬 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 다고 하여 드시 계약  해지

하는 등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  아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적용

    이에 추어 보건 ,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 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 었  는 지체 없이 신탁증 를 하고 작권  이  아야 한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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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하  뿐, 신탁종료 시에 탁자가 청산 를 부담한다고 달리 약 한  없

 알  있고, 그 신탁취지상  신탁종료시 탁자는 신탁사  처리  인하여 

3자에게 가지거나 부담하게  채권․채 를 청산할 를 부담한다고 보 도 어

다.

    라  원고  2002. 1. 22.자 해지통보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었 에도 불

구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 등 신탁재산  이

할 를 부담하게  뿐 신탁재산이 원고에게 당연히 복귀 거나 승계 는 것  

아니고, 작권  이 할 지는 탁자인 피고가 원고를 한 법 신탁  탁자

 신탁사  종결과 종  계산  목  범  내에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  계속 리할 권한과 를 부담하며, 원고는 신탁 익권  태  잔여

재산에 한 권리를 보 하게  뿐이다. 이처럼 청산 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

는 각 지상 송사 등 3자  체결한 원고  악 작  작 사용계약에 하여 

아직 이행  료하지 아니한 에는 그 계약  원고에게 인 시킬 도 있는 것이고, 

드시 계약  해지하는 등  이를 청산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다.

    원고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각 지상 송사 등 원고  악 작

 일부 사용자들 부  그에 한 사용료를 징 하 다는 것  앞  본 인데, 원

고  악 작 에 한 작권이 원고에게 이  지는 피고는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자 겸 원고를 한 법 신탁  탁자  원고  악 작  

계속 리할 권한과 를 부담하고 거 에  생하는 신탁 익  원고에게 할 

채 를 부담하므 , 피고가 각 지상 송사 등 일부 사용자들 부  징 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에게 신탁 익  하여  채 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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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같  취지에 , 피고에게 자신과 계약  체결한 원고  악 작  사용자들

에 하여 원고  악 작   이상 피고  리 작 이 아님  통보하여 원고  

허락 없이는 원고  악 작  사용하지 못하도  하여야 할 주 가 있다고 할 

 없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같  통보를 하지 아니함 써 송사 등 사용자

들이 원고  허락  지 않고 원고  악 작  이용하 다고 하 라도 작재산

권  이  지는 단 한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침해  작재산권도 없

는 것이며, 피고가 악 작  사용자들에게 원고가 피고 회  회원이라는 태도를 

보 다고 하 라도 이는 피고가 작재산권자 겸 법 신탁  탁자  지 에  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법 신탁  종료 시

   나아가 원고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립한 법 신탁  종료 시 에 하여 보

건 , 갑 4 증  1  재에 하면 피고는 2006.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인 할  있는 , 이에 하면 원고  2003. 1. 22.자 

해지 사 시  피고   2006. 9. 1.자 해지 사 시  합 써 이 사건 신탁계약

에 하여 피고에게 이 었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  그  원고

에게 다시 이 었다 할 것이고, 한 그  동시에 법 신탁 역시 종료 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작권이 이  시 는 원고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가 효  생한 날 는 늦어도 원고가 직  작재산권 행사를 시작한 2003. 

4. 1.이라고 주장하나, 작재산권  양도는 특별한 차나 식  요하지는 않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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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당사자 사이  합 가 있어야 하고 어느 일  사 시만 는 그 효 이 없

는 ,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직후 ■■■■  통하여 원고  악 작

에 한 리를 개시하 다 하 라도, 피고가 그  같  원고  조 에 하여 명시

․ 시  동 하는 등  원고에게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  양

도한다는 사를 시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같  원고  일  

조 만  그  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 었다고 볼  없고, 달리 피고가  

2006. 9. 1. 이 에 원고에 하여 양도 사를 시하  인 할 증거가 없 므 , 

결국 피고   주장  이  없다.

5.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이후 저작물사용료 분배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

   가. 법 신탁 종료 (2004. 4. 1. ~ 2006. 8. 31.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  해지통보  해지 었 에도 불구하고,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  지는 피고는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자 겸 귀속권리자인 원고를 한 법 신탁  탁자  원고  악

작  계속 리할 를 부담하고, 거 에  생하는 신탁 익  원고에게 할 

채 를 부담하므 (원고  이 부분 청구가 원고  해지 사 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신탁계약이 여 히 효함   작 사용료에 한 분 를 청구하고 있는 것

 볼 여지가 없지 않 나, 그 취지는 법  격과 하게 피고  신탁 계가 

지 고 있   한 것  이에는 앞  본 법 신탁에 른 신탁 익 내지 

1) 피고  2006. 9. 1.자 해지 사 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 에 작재산권이 원고에게 귀속 과 동시에 법 신탁이 종료

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가 해지 사를 시한 2006. 9. 1.   청구 액  달리 산 하고 있고, 시  앞당

라도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 , 계산  편 상 2006. 9. 1. 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 고 법 신탁이 종료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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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사용료 분 청구도 포함하는 것  해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에 한 분  지  단한 2003. 4. 1.부  원고  악 작 에 한 작권이 

이  직 인 2006. 8. 31. 지  간에 한 신탁 익 내지 그에 상당한 작 사

용료에 한 분  지 할 가 있다. 

   나. 법 신탁 종료 후(2006. 9. 1. ~ 2012. 11. 30.)

    (1) 신탁수익/저작물사용료 분배금 청구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이 2006. 9. 1. 원고에게 이 써 원고

 피고 사이  신탁 계가 히 종료 었  앞  본 이므 , 이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다.

    (2) 저작물사용료 분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앞  본 각 증거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아래  사실 내지 사

 종합하여 보면, 갑 13 내지 16 증  각 재만 는 원고에게 작재산권이 복

귀 고 법 신탁 지 종료  2006. 9. 1. 이후  간 동안 피고가 아 런 법 상 원인 

없이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료를 악 작  사용자들(노래 , 각종 주   

도장 사업자) 부  징 함 써 동액 상당  이득  얻었고, 그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입 다고 보  어 우므 , 원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  없다.

(가) 2006. 9. 1. 이후 원고  악 작 에 한 피고  사용료 징  여부

〇  피고가 2006. 9. 1. 이후 새 이 체결한 작 사용계약  상 악

작 에 원고  악 작 이 포함 어 있다거나, 피고  2006. 9. 1.자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료를 징 하 다고 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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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구체 이고 객 인 증거가 없다.

〇 가사 피고가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료를 징 하 다고 하 라도, 

악 작  사용자들  입장에  피고에게 사용료를 지 할 당시 피고가 거래 상 채

권  행사할 당한 권한  가진 것  믿  만한 외  갖고 있었고, 그에 한 사

용료 지 이 이며 과실 없이 이루어 다는 것과 같  사 이 없는 한, 원고  

악 작  단  이용한 악 작  사용자들에 한 원고  사용료 상당  손해

상채권이 소멸하는 것  아니므 , 피고  사용료 징  인하여 원고가 슨 손해

를 입었다고 평가할 는 없는 것인 , 피고  사용료 징  인하여 원고  악 작

 사용자들에 한 사용료 상당  손해 상채권이 소멸하 다고 인 할  있는 구체

인 사 에 한 주장, 입증이 없다.  

(나) ‘ 랭킷 방식’에 한 포  이용허락계약  

〇 피고  악 작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 는 작 사용계약  통상 ‘ 랭

킷 방식’에 한 포 이용허락계약 , 당사자 사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피고가 

신탁 아 리하는 모든 악 작 이 작 사용계약  상이 는 것이므 , 피고

가 리하는 악 작  내지 악 작  사용자들이 사용계약에 하여 법하게 사

용할  있는 악 작  사용계약 간  증감, 변동하는 동 인 것이라는 에 

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 었다고 이 상당하다.

〇 한편, 피고  악 작  사용자들이 사용계약 간  피고  리 작  

증감과 하게 사용료를 고 하  약 한 결과, 계약 간  피고  리 작  

가 증가하 라도 악 작  사용자들  피고에게 추가 사용료를 납부할 가 없

고, 같  맥락에   피고  리 작  가 감소하 라도 악 작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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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피고에 하여 사용료  감액  요구할 권리가 없는 , 작 사용계약상 상 

작  범   사용료에 한  같  식  합 는 악 작  생산 이고 

효 인 이용  한 집 리 도  취지에 부합하고, 사용계약 계를 간명하게 

규 하  한 것  그 합리 도 인 다.

〇  같  피고  악 작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  사용계약  취지에 

추어 보면, 2006. 9. 1.   원고  악 작 에 한 작재산권이 원고에

게 이 고, 한 동시에 그에 한 신탁 계가 종료 어 피고  리 작 에  

외 었다면 그에 연동하여 당연히, 그리고 자동 (즉, 피고  별도 통지 내지 피고  

악 작  사용자들 사이  별도 합  없이도) 원고  악 작  작 사용계약

이 상  하는 악 작  목 에  외 다고 이 상당하다. 

〇 2006. 9. 1. 이후 피고  리 작 에  원고  악 작 이 외 었 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악 작  사용자들 부  동일한 액  사용료를 

하 다고 하 라도, 이는 앞  본  같이 피고  악 작  사용자들 사이  합

 작 사용 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목  사용계약 간  리 작  변동과 

하게 사용료를 고 시킨 것에 인한 것 , 원고  악 작  외한 나

지 리 작 에 한 가  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일부를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료 명목  지  것  볼 것  아니다.

〇 결국 포 이용허락 식에 한 사용계약  특 상 피고가 신탁 아 리하

는 악 작 만이 작 사용계약  상이 고, 악 작  사용자들  그에 하

여만 사용계약에 한 사용권한  취득하고 사용계약에  해진 작 사용료를 지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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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6. 9. 1. 이후 원고 악 작 에 한 단이용  

〇 원고  악 작 이 리 작  포함  시 에 ‘ 랭킷 방식’에 하여 

피고  사이에 사용계약  체결한 악 작  사용자들이 2006. 9. 1. 이후 피고  

리 작 에  원고  악 작 이 외  사실  알지 못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원고  악 작 에 한 작권 침해행 에 해당하고, 고 ․과실 여부에 

라 는 불법행  인한 손해 상책임  질 여지도 있다.

〇 이  하여 피고  악 작  사용자들에 한 통지  존부가 

  있 나, 원고에게 작재산권이 복귀 고 신탁 계가 히 종료  이상, 당사

자 사이  개별 약 이나 약  는 별도  법 규 이 없는 한 피고에게 악 작  

사용자들에 하여 원고  악 작 에 한 신탁종료 사실  통지할  는 신탁

종료 이후  원고  악 작 에 한 단사용  지할 가 있다고 보  어

다.

나아가 리 작 에  외  악 작 에 하여 피고  사이에 사용계약  

체결한 사용자들  단이용  인한 작권 침해 내지 불법행  인한 손해 상책

임(다만 작권자인 원고  내지 피고  개별 통지가 없다면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악 작  사용자들  귀책사 를 인 하  곤란할 것이다) 등  는 신탁계약 내

지 사용계약에  ‘ 리 작 부  외  악 작  내역에 한 피고  통지 ’ 

등  규 하는 등  당사자 사이  개별 약 이나 약  등  규 하고, 피고가 그 

 부당이득  책임이 인  여지가 있  것이나, 역시 이를 인 할 만한 객 인 

증거가 없다. 

    (라) 2006. 9. 1. 이후 원고  작재산권 행사 내지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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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  본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   이미 ■■■■과 사이

에 원고  악 작 에 한 사용계약  개, 리하  하는 계약  체결하여 △

△△△  ▲▲▲▲과 사이에 원고  악 작  사용  허락하고 그 가  사용료

를 지  하는 작 사용계약  체결하 고, 폰벨소리 송업체  신규 노

래  등 부  원고  악 작  사용료를 지 도 하 며, 주식회사 ▽▽▽

▽는 2003. 11.경부  ■■■■에, 2006. 9.경부  주식회사 ★★★컴퍼니에 각각 악

작  사용료를 지 하 고, 2008. 4. 1. 각 지상 송사  작 사용계약  체결하

여 피고 부  작재산권  이  2006. 9. 1.자  소 하여 작 사용료를 지

 한 (갑 18 증) 등에 추어, 어도 피고가 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2006. 

9. 1. 이후에는 원고가 원고  악 작 에 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실 인 

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소 결

    (1) 결국, 2003. 4. 1.부  2006. 8. 31. 지  간 부분에 하여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  악 작 에 한 법 신탁에 른 신탁이익 내지 작 사용료에 한 분

 상당액  지 할 가 있 므 , 결국  간에 한 원고  주  청구는 

이  있다. 

    (2) 그러나 2006. 9. 1. 이후  간에 하여는, 원고  악 작 에 한 원고  

피고  신탁 계가 히 종료 었 므  이  다른 에  원고  신탁이익 내지 

분  청구는 이  없고, 나아가 피고가  간 동안 악 작  사용자들 부  원

고  악 작 에 한 사용료를 징 하 다거나 그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없 므 , 부당이득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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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 결국  간에 한 원고  주  청구   청구는 이  없다. 

    (3) 라  아래에 는 2003. 4. 1.부  2006. 8. 31. 지  법 신탁 계에 한 

신탁이익 내지 그에 상당한 작 사용료에 한 분  액 에 하여 본다.

6. 저작물사용료/분배금의 액수

   가. 산  자료

    (1) 피고가 신탁  악 작  통하여 얻는 사용료 입 , ① 원사용업체  

개별  체결한 사용계약에 한 ‘ 송권 입’, ② 국  노래 , 각종 주 , 도

장, 경마장  커피  등 부  는 ‘공연권 입’, ③ 각 지상 송사  

이  송사 부  는 ‘ 송권 입’ 등  별 다.

    (2) 2000 부  2011 지 피고가 악 작  사용자들 부  징 한  작

사용료 입액  분  액 는 아래  같다.

귀속 도 입액(원) 분배 (원) 잔액(원) 고

2000 27,184,869,120 25,799,744,391 9,769,561,838

2001 33,754,764,864 30,582,228,475 12,942,098,227
2002 39,181,109,122 37,421,686,404 14,701,520,945
2003 47,933,709,543 39,990,396,462 22,644,834,026
2004 55,535,014,709 51,256,919,912 26,922,928,823
2005 59,513,408,905 57,606,139,891 28,830,197,837
2006 67,765,227,733 62,759,774,094 33,835,651,476

2007 76,640,920,230 82,493,632,884 27,982,938,822
2008 78,195,563,789 73,727,781,384 32,450,721,227
2009 87,059,142,522 80,561,243,735 38,948,620,014
2010 102,805,980,569 92,483,457,563 49,271,143,020
2011 108,765,461,894 112,262,003,208 45,774,601,706

     (3) 2000 부  2003 지 송매체를 통하여 생한 원고  분  분  

내역  아래  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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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도 분배 분배 (원) 고

2000 53,004.06 6,996,060
2001 115,634.89 14,806,385
2002 191,780.83 13,268,181
2003

(1.1. ~ 3.31.)
14,376.38 2,142,961

합계 374,796.16 37,213,587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 증,  19, 20 증  각 재, 변  체  

취지 

   나. 체 인 액

    (1)  인 사실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 , 즉 

피고가 하는 작 사용료 입과 탁자들에 한 분  액 가 매  지속

 상당한 폭  증가하고 있는 (2011  경우 2000 에 하여 약 3.3 가 증

가하 다), 2000 부  2003 에 이르 지  분   원고에 한 분 이 차지

하는  평균 0.2514%(2000  0.2238%, 2001  0.3051%, 2002  0.2254%를 산

평균한 )인데 그  인 0.2238%를 용하 라도 2004  이후  사용료 

입액  원고에게 분  몫  원고가 구하는 78,489,214원  히 과하는 , 

2003  이후 피고가 신탁 리하는 작자  악 작   증가를 충분히 감안하

라도  사용료 입액과 분  산 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 어야 할 몫이  액

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객  자료가 없는 , 원고  해지 사 시  인한 이 사

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 즉 법 신탁 간  피고가 원고 부  할  있는 

료액  이 보다  것  이 상당한  등에 추어 보면, 원고가  간 동안 

법 신탁에 한 탁자  피고에 하여 매  청구할  있는 신탁이익 내지 작

사용료에 한 분  상당액  어도 원고가 구하는 78,489,214원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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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2)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간 동안  법 신탁에 하여 지 할 신탁이익 내

지 분  원고가 구하는 에 라 합계 268,171,481원[= 78,489,214원 × (3 + 

5/12); 원 미만 버림]이 다.   

   다. 소 결

   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 신탁에 한 신탁이익 내지 악 작  사용료에 한 

분  268,171,481원과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 날인 2006. 10. 29.

부  피고가 그 이행  존부 내지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송 후 당심

결 고일인 2013. 1. 16. 지 민법에  한 연 5%,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에  한 연 20%  각 에 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 

7. 결 론

   그 다면, 당심에  추가  원고  주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  추가  나 지 주  청구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며, 결과  주  청구가 인용 었 에도  청구에 하여 심

한 1심 결  취소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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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사 춘


